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
바젤협약 발효 … 협약 비가입국과 교역 불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 5월2 9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발

효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순도가 높은 고철과 고지 등의 수입은 규제가 없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전망이다.

상공부자원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상의 국가간 이동통제대상인 폐기물에 대해

서는 협약 비가입국가와 교역을 할 수 없게되고 협약 가입국가와의 교역은 상대국의 수출입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경유국이 있을 경우 경유국의 경유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게 됐다.

협약상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인 폐기물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과 가정폐기물, 수출·

수입 및 경유국가가 국내법으로 유해하다고 정하는 폐기물이다.

그러나 상공부관계자는 협약발효에도 불구, 국내업계가 원자재로 수입하고 있는 순도가 높은 고철과

폐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규제대상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유독폐기물임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을 시행키 위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9 2년1 2월8

일 제정했다.

이 법령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

해 정하도록 돼있다. 

또한 국가간 이동통제대상인 폐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경우 상공부장관이 수출국정부로부터 수

바젤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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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센터 및 의원에서 의료행위로 부터 발

생되는 의료 폐기물

의약품의 제조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의약품

살충제 및 식물약품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

서 발생된 폐기물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유기용제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시안화물을 함유한 열처리와 담금질 과정에서 발

생된 폐기물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유

기름류 혼합물, 탄화수소류와 물의 혼합물, 유제

로서 폐기되는 것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PCBs), 폴리클로리네이

티드터페닐( P C T s ) ,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 P B B s )을 함유하거나

이러한 물질로 오염된 폐기물품

정제·증류 및 기타 열분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

는 폐타르 잔재물

잉크·염료·안료·페인트·락카·니스의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지·라텍스·가소제·아교/접착제의생산·조

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페기물

조사·연구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

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아니한 신종의 페화학물질

다른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폭발성 폐기물

사진현상 및 인화물질의 생산·조제 및 사용과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금속 및 플라스틱의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금속 카보닐, 베릴륨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세레늄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텔류리움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탈륨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불화칼슘을 제외한 무기불소화합물

무기시안화물

산성용액 및 고체상태의 산류

염기성용액 및 고체상태의 염기류

석면(먼지 및 섬유)

유기인화합물

유기시안화물

페놀 및 클로로페놀류를 포함한 페놀화합물

에테르

할로겐족 유기용제류

할로겐족 이외의 유기용제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디벤조휴한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디벤조파라디옥신류

이 부속서에 언급된 물질(예 Y39, Y41, Y42,

Y43, Y44) 이외의 유기할로겐 화합물



입동의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해 수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수입자에게 수입허가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는 상공부장관이 수입국 정부로부터 수입동의를 얻고

수출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상 정의된 유해폐기물 및 가정폐기물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키고

우리나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정의하기 위해 앞으로 환경처가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의 종류를 상공부와 협의,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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